
특약 변경 대비표 

 

1. 약관명 : 『 Young 하나 적금 』 특약 

2. 변경 시행일 : 2017년 3월 31일 

3.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미적용 

4. 주요 변경내용 : 금리우대쿠폰 등록요건 삭제, 첫거래 우대 인정기준 변경 

 

개정 전 개정 후 비고  

『Young 하나 적금』 특약 

 

제 1 조 ~ 제 8조 

(생략) 

 

제 9조 우대금리 

①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최대 연1.4%의 

우대금리를 제8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

지급합니다. 

 

I. 영하나 우대 (최대 연 0.6%) 

이 예금 가입자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

최대 연 0.6% 금리우대 

①~ ③ (생략) 

④ 이 예금 신규일(또는 재예치일) 이후 만기일 

전전월까지 하나멤버스App. 로그인 기록 3회 

이상 보유 시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

YOUNG HANA 브랜드에 대한 응원메시지 작성 

후 발급받은 금리우대쿠폰을 이 예금 가입월 

다음달 말일까지 등록 시 연 0.2% 

※ 금리우대쿠폰은 이 예금 최초 가입시에만 

등록이 가능하며, 재예치 시에는 적용되지 

않음. 

⑤ (생략) 

 

II. 첫거래 우대 

이 예금 가입 1개월전 시점에 KEB하나은행 

예금계좌주1)를 미보유한 고객의 경우 연 0.8% 

금리우대 (가입 1개월 전 해당일의 예금계좌 

보유 여부, 해당일이 없는 경우 말일) 

*주석: (생략) 

② (생략) 

『Young 하나 적금』 특약 

 

제 1 조 ~ 제 8조 

(좌동) 

 

제 9조 우대금리 

①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최대 

연1.4%의 우대금리를 제8조의 기본금리에 

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

 

I. 영하나 우대 (최대 연 0.6%) 

이 예금 가입자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

경우 최대 연 0.6% 금리우대 

①~ ③ (좌동) 

④ 이 예금 신규일(또는 재예치일) 이후 

만기일 전전월까지 하나멤버스App. 로그인 

기록 3회 이상 보유 시 (삭제) 연 0.2% 

 

 

 

(삭제) 

 

 

⑤ (좌동) 

 

II. 첫거래 우대 

이 예금 가입 전월 말 기준 KEB하나은행 

예금계좌주1) 잔액이 0원인 경우 연 0.8% 

금리우대 

 

*주석: (좌동) 

② (좌동)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금리우대 

쿠폰 등록 

요건 삭제 

 

 

 

 

 

첫거래 우대 

기준 변경 



제 10조 특별중도해지 

(생략) 

제 10조 특별중도해지 

(좌동) 

 

 

 


